
신규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연금 입문서





공무원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올림

공무원으로 임용된 분은 공무원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우리공단은 1960년에 도입하여 

정부에서 운영하던 공무원연금제도를 특별법인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198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는 단순히 연금뿐 아니라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임대주택 운영과 워라밸을 위한 

공무원 맞춤형복지,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대출,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질병 

치료비 지급, 퇴직 후에는 연금 지급 등이 포함된 생애 주기별 공무원 종합복지제도로 

고객님이 공직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북에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종합복지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복지수혜 

상실이 되지 않도록 한 장 한 장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뒤 문자·이메일 

등에 수신 동의를 하시면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생애주기별 맞춤형 개인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공단은 이제 막 공직에 첫 발을 내딛은 고객님의 복리향상과 어려울 때 도움을 드리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많이 바쁘시죠?많이 바쁘시죠?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먼저 확인하고,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목차에 따라 가이드북 내용을 보시면 유용합니다.

임 용
●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군복무 기간과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 
기간이 있다면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에 가산하세요!

●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 공무원 임대주택을 운영합니다. 
입주자격 조건을 확인하세요!

사 망
● 재직 중(퇴직 후) 사망, 연금수급자 사망 후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을 위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퇴 직
● 퇴직 후, 퇴직급여를 청구하세요! 연금은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 퇴직 후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해 평생학습 및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합니다.

● 老老케어가 가능한 은퇴자 공동체 마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 직
● 할인된 가격으로 즐기는 워라밸! 취미활동, 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제휴서비스를 제공합니다.(여행, 건강검진, 상조, 쇼핑몰 등)
*제휴복지 홈페이지 : welfare.gwp.or.kr

● 본인 또는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대학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공무수행 중 다치더라도 걱정마세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얻을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부모(배우자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시 사망조위금을 청구하세요.



TipTip

우선      ,      장을 읽어 보시고, 

다른 장은 필요하실 때 마다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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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제도(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cheme)는 국가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공적연금으로 1960년에 도입되어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내용을 보면 주된 기능인 퇴직연금 등 소득보장 급여뿐만 아니라 근로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 공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급여, 부조적 성격의 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

복리향상!



인사혁신처 연금제도의 관장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 연금제도,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 급여 등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 공무상 재해여부 심의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사업 집행
● 비용징수 및 급여지급
● 기금증식사업
● 후생복지사업

연금취급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연금업무 수행
● 기여금 징수, 급여사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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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책임 하에 운영되는 공적연금제도로서 그 운영주체 및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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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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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금
국가·지자체 부담금 본인 기여금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공무원 본인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일정 비율을 불입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예산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및 정부가 고용주로서 

일부 급여의 지급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제 부담금(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여금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보수지급 시에 연금취급기관에서 

원천징수하며, 부담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 4기로 나누어 부담(납부)하고 있습니다.

2020. 1. ~

적용연도

9%

징수율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 징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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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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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 류 재원부담

정 부
+

공무원

정 부

근로보상
재직 1년 이상, 민간기업의 퇴직금과 유사 성격

퇴직수당

부조급여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장해급여

요양급여, 재활급여, 간병급여

요양급여 등

재해보상
급여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재해유족급여

소득
보장

재직기간
10년이상

재직기간
10년미만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

퇴직공무원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

유 족

퇴직일시금

퇴직공무원

퇴직유족일시금

유 족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급여는 소득보장 성격의 퇴직(유족)급여, 근로보상 성격의 

퇴직수당, 공무상 부상·질병·장해·사망 시 재해보상급여, 상호부조 성격의 부조급여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연금제도의 본래기능인 소득보장 외에 근로보상 및 재해보상까지 포함된 공무원 및 

유족에 대한 종합복지 제도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01 공무원연금제도의 성격



급여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장하므로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입

기여금(공무원)
부담금(국가, 지자체)
보전금(국가, 지자체) 등

지출

퇴직급여
(연금, 일시금)
퇴직수당 등

수입 (2021) 

기여금 6조 2,088억원

부담금 등 9조 4,559억원

보전금 3조 2,400억원

계 18조 9,047억원

지출 (2021) 

퇴직급여(연금) 등 16조 6,880억원

퇴직수당 2조 2,167억원

계 18조 9,04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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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급여는 공무원들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재정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의 수익금에서 당해연도의 

급여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보전하도록 

법제화하여 급여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기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2015년 부터 기금운용 수익금의 일부를

보전금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01 공무원연금제도의 성격



공무원연금 가이드북 11

공무원연금법 제정
1960.01.01.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으로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공무원연금공단 창단
1982.02.01.

연금업무 효율성 강화,
연금기금 안정적 운용,

후생복지사업 확대를 위해 공단 창단

공무원 재해보상법 분리제정
2018.03.20.

기금 운용업무
●

●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
주택임대, 공무원대출, 후생복지시설운영

기타 국가 위탁업무
●

●

대여학자금대부
맞춤형 복지 업무

재해보상업무
●

●

재해보상급여 지급
재해예방, 재활직무복귀 등 지원

연금업무
●

●

기여금부담금 등 제비용 징수
퇴직유족급여 등 각종 급여 지급

설립목적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대상고객 전·현직 공무원과 공무원이 부양하는 가족이 공단의 핵심고객

주요기능



창단 이후 사업변화

현직 공무원 연금기금연금수급자

27.6배

1982년 2021년

5,491
억원

15 조
1,752
억원

연금대출 대여학자금

연

38
천명

연

114
천명

1.9배

1982년 2021년

67
만명

126
만명

150배

1982년 2021년

4
천명

60
만명

임대주택 분양주택

32,058
세대

17,725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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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창단 이후 지난 39년간 가입자는 1.9배, 연금수급자는 150배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공단의 체계화된 투자전략으로 창단 시 5,491억원의 기금규모는 2021년말 15조 1,752억원을 

달성했으며 안정적인 급여지급이 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임대주택 및 

주택분양, 연금대출 및 대여학자금을 통하여 공무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02 공무원연금공단 소개



최근 경영 성과

추진성과전략목표

2020년 안전문화 대상

대통령상 수상

2019년 정부 협업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

건실한
연금운영

●

●

●

급여수혜상실 예방(2,475명/162억원) 및 장해자녀 유족연금 승계 안내

(123명/17억원) 등 적극행정으로 고객 권익 보호 
금융자산운용수익 7,527억원(중장기수익률 9.6%) 실현
AI기반 챗봇상담 개시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한 연금서비스 혁신

보다나은
복지 서비스

●

●

●

은퇴자 공동체 마을(27개→35개) 및 휴양·연수시설 공동이용(6개→9개) 

확대로 공유복지 활성화
가정친화 프로그램 운영 및 제휴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맞춤형복지 제공
예방-보상-재활-직무복귀 종합재해보상서비스 추진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

●

●

안전최우선 경영으로 KOSHA-MS 인증 및 중대재해 ZERO 달성
공무원연금기금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ESG 책임투자 확대
K-테스트베드 참여, 지역물품 구매 등을 통한 소상공인·협력업체·지역사회 
상생 강화

국민이 신뢰하는
혁신

●

●

●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위한 ESG 경영 추진 및 시스템 마련
윤리·인권 경영 실천으로 2년 연속 청렴도 평가 우수등급 달성
고품질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로 정보공개 최우수등급, 공공데이터 제공 
최고 등급 달성

2019 - 2020 정부혁신 경진대회
2년연속 국무총리상 수상

2021년 안전품질 대외 공신력 확보

KOSHA-MS 인증

공무원연금 가이드북 13

2018 - 2019 기금운용평가
2년연속 ‘최고등급(탁월)’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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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성과

14 신규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연금 입문서

공단은 금융투자, 융자사업, 주택 및 시설사업 수익 등으로 기금을 증식하고 있습니다. 건실하게 

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유동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단장(CIO) 등 우수한 전문인력을 공개채용 및 각종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계획수립 - 기금운용 - 결산 - 평가』 의 모든 과정을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외부 전문가, 국회의 심의를 받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 1997년 외환위기 시 공무원 대량퇴직에 따라 급여재원으로 활용되며 기금 감소

기금규모

2016년

4.2%

2018년

-2.7%

2017년

8.5%

2019년

9.3%

2020년

10.8%

2021년

9.6%

(단위: 억원)

131,892

7,704

1982년

62,015

1997년

17,752

2000년

60,105

2011년

87,542

2015년 2020년

151,752

2021년

5년간 금융자산투자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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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

연금대출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재직공무원에게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상퇴직금 범위에서 최고 2,000~7,000만원까지 대출)

대여학자금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대학학자금(국내 및 해외대학)
무이자 대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상퇴직금 범위에서 대부 가능하나 보증보험 설정을 통해 초과 대여가능)

금융기관알선대출
공무원의 가계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공단과 시중은행 간 협약을 통해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가이드북 15

공무원의 가계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연금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무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재원으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알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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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

공무원 임대주택 현황(2022. 3. 31.)

인천
1단지
300세대

인천
1단지
300세대

서울·경기
13단지
9,705세대

서울·경기
13단지
9,705세대

강원
4단지
161세대

강원
4단지
161세대

세종
3단지

1,661세대

세종
3단지

1,661세대

대전·충청
7단지

2,135세대

대전·충청
7단지

2,135세대

전남
3단지
425세대

전남
3단지
425세대

광주·전북
8단지
794세대

광주·전북
8단지
794세대

대구·경북
5단지
2,097세대

대구·경북
5단지
2,097세대

울산
2단지
160세대

울산
2단지
160세대

부산·경남
11단지
1,569세대

부산·경남
11단지
1,569세대

제주
2단지
384세대

제주
2단지
384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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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국 61개 임대주택 단지를 19,428세대 

보유하고 있으며, 공단의 임대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약 80%)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량택지 매입이 어렵고 변화하는 부동산 상황을 고려하여 분양지원사업보다 임대주택 사업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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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복지시설

※ 공무원할인율 : 30~50%, 성수기·주말 등 이용객 집중시기 할인율 조정

 

총  이 용 객
공무원 이용률

: 연 60만명
: 66.8%

(※21.12월 기준)
 

화성상록골프장
대중골프장 27홀

수안보상록호텔
객실 101실,
연회시설, 사우나

천안상록리조트
대중골프장27홀,
가족호텔, 컨벤션센터

남원상록골프장
대중골프장 18홀

 
김해상록골프장
대중골프장 18홀

공무원연금 가이드북 17

공무원연금공단은 건전한 여가선용과 심신수련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호텔, 리조트,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현직 공무원에게는 할인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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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복지서비스

제휴
복지서비스
제휴업체(128개)

온라인쇼핑몰
(11개)

건강관리
(18개)

숙박
(60개)

문화관람, 레저 등
(18개)

도서
(5개)

휴대폰
(3개)

장례식장(4개)
상조(1개)

여행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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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연금수급자(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포함)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민간업체와 제휴를 통해 

숙박, 여행, 건강검진, 상조, 쇼핑몰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 회원가입 후 

제휴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gwp.or.kr)를 접속하여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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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지원 서비스 제공

※ 은퇴지원교육은 소속기관 연금(교육)담당자가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 사회공헌활동 및 연금아카데미 교육은 각 지부를 통해 신청

추진내용서비스

은퇴지원교육

●

●

●

퇴직예정 공무원이 행복하고 보람된 은퇴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사례와 
현장 중심 은퇴지원교육과정 운영
컨설팅과정의 대면교육과 웰에징 아카데미, 일의 재발견, 인생설계 과정의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제공

1997년 최초 실시 302명 ⇒ 2021년 23,834명(대면+온라인) 인원 기준 74배 확대

연금아카데미

●

●

●

은퇴공무원을 대상으로 보람되고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한 평생 학습기회 제공

사회공헌(배움과 나눔)과정 운영으로 자원봉사교육에서 활동까지 체계적 지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2021년 10,823명 참여

사회공헌 활동지원

●

●

●

교육, 안전, 행정 등의 분야에 은퇴공무원 지원을 위한 지부에서 사회공헌 활동지원

평생동행봉사단은 독거 연금수급자 대상 치매예방교육 및 돌봄서비스 제공

상록자원봉사단은 14,162명 361개의 단체로 구성되어 전국적으로 활발히 활동

공무원연금 가이드북 19

공무원연금공단은 『인생 100세시대』를 대비하여 공무원이 퇴직 이후에 행복하고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퇴지원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퇴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금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평생학습 기회제공 및 자원봉사교육을 통해 사회공헌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21.12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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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부 안내

서울·경인
지부

강원
지부

대구
지부

부산
지부

대전·세종
지부

전북
지부

광주
지부

제주
지부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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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단은 연금업무 정확성 제고 및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현재는 서울, 대전, 대구 등 10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단 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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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가이드북 21

※ 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은 기본재직기간에 한함

(1991.10.1. 이후 임용자)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액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 재직연월을 말하며 기본재직기간과 

과거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연금법 적용 이전의 재직기간을 소급통산한 기간 및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합한 기간입니다.

재직기간이 길수록 퇴직 시 퇴직급여액이 많아지는 등 혜택이 크며 그 기간은 36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퇴직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재직기간은 휴직·정직·직위해제·강등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감축하며, 퇴직수당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단, 공무상 휴직, 병역복무 휴직, 공무원의 노조 전임자 휴직, 재외교육 등의 임시채용기간 휴직, 

육아 휴직 등은 감축하지 않습니다.



기본 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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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월수로 산정한 기간이 기본 재직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퇴직으로 보지않고, 전·출입특례 기본 재직기간이 계속 유지됩니다.

기여금 납부기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모든 공무원은 재직기간이 36년이 될 때까지 기여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2016년 연금법 개정에 따라 2015.12.31. 기준 재직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됩니다.

2015.12.31.기준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경우

2015.12.31.기준 재직기간이 17년 이상 21년 미만 경우

2015.12.31.기준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17년 미만인 경우

2015.12.31.기준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33년

34년

35년

36년

「공무원연금법」 제 67조

03 재직기간 산정 및 기여금 징수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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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임용 전 군복무기간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일시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납부달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잔여월수만큼 계산하여 일시납부 할 

수 있으며,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을 승인받은 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재산입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

●

●

●

●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복무기간

의무(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

단기사병, 사회복무(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예술·체육요원 및 군복무기간 대체복무자 제외)

상근예비역 복무기간

자연계교원요원, 특수전문요원 복무기간

공중보건의사는 1992년 5월 이전 복무기간만 산입대상(이후는 합산 신청 대상)

■

■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 중
공단에 신청(우편·방문·팩스 신청, 인터넷신청)

※ 인터넷신청 : 공단홈페이지     재직공무원 화면 바로가기     군복무기간 산입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재직정보     재직기간 합산/사병     임용전복무기간 신청 / 등록 / 신청서

※ 재산입신청 방법(팩스만 가능): 공단홈페이지     민원상담     각종서식 
    임용전 군복무기간 재산입신청서 작성 후 팩스 전송

■

■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서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 구비서류 중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서명하면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군복무 중 장교 또는 지원에 의한 부사관 복무기간은 재직기간 합산 대상(p.26)입니다.
※ 사병 및 하사로 모두 복무한 경우, 복무기간이 구분 기재된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신청기간 및 절차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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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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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연금법을 적용받았던 기간은 재직기간 합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합산신청 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단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합산반납금을 60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고, 분할이자가 가산되며, 

재직 중 합산 기간 전부 또는 일부 취소(제외) 신청 가능합니다.

●

●

●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

■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 중(퇴직전날)
공단에 신청(우편·방문신청, 인터넷 신청)

※ 인터넷신청 : 공단홈페이지     재직공무원     합산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재직정보     재직기간 합산/사병
    합산신청 / 등록 / 신청서

■

■

■

재직기간합산신청서
인사기록카드사본(1989.12.31.이전 퇴직자의 경우)
병적증명서(군경력에 한함)

※ 구비서류 중 병적증명서는 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서명하면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원 재직 중 입대 휴직하여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은 기간
(부사관·장교복무)은 반드시 합산의 절차에 따라 퇴역일시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절차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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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소급통산 (시간선택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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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소급하여 통산 받을 수 있습니다.

■

■

■

시간선택제 공무원 소급재직기간 산입 신청서
(연금취급기관장 직인 必)
임명장 또는 발령장 사본(원본대조필)
경력증명서

■

■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 중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 경유, 공단에 신청

인정기간

2018. 9. 21 이전
시간제공무원 재직기간

대상자

2018. 9. 21 당시
시간제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비고

※ 소급재직기간 산입신청과 관련하여
‘퇴직금수령 및 퇴직수당 재직기간
산입여부’는 재직 중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시납부를 원하는 경우, 납부월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잔여월 수 만큼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소급통산 산입을 승인받은 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소급통산 승인 기간에 대해 납부하신 국민연금 보험료는 별도 환급됩니다.

신청기간 및 절차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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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납부

과·미납기여금의 정산

과·미납기여금을 정산할 때에는 과·미납 원금과 일할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합니다. 이때, 

일할이자는 기여금의 과·미납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정산한 날까지 산정합니다. 

다만, 과·미납금이 발생된 달과 정산하려는 달의 기여금이 같은 경우(5월 기여금이 

인상됨)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습니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 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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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공무원이 월별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여금 : 기준소득월액 X 9% (매년 5월 ~ 다음해 4월까지 동일)
*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를 초과할 수 없음

일반기여금

소급기여금

합산반납금

과·미납금

임용된 달부터 재직기간 33~36년까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로
매년 5월에 조정되어 다음연도 4월까지 1년간 변동되지 않음

세부내용
22p 참고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소급통산승인, 보수미지급
휴직 후 복직 등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승인 다음달부터 당월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는 기여금

휴직기간 중에도
매월 개별 납부 가능

신규임용·휴직 및 복직·신분정정으로 인해 기여금이 정상적으로 
징수되지 않으면 기준소득월액 변동 시, 과미납된 기여금부터 
이자가 발생되며, 해당기간(일 단위 계산)동안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매년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 적용)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합니다.

임용전 직역연금법(공무원,군인,사학)상 재직기간을 재직기간에 
가산하는 경우 기수령한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납부금

종류 내용 비고

기여금의 종류

03 재직기간 산정 및 기여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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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시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퇴직(유족)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 등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미 청구시, 시효로 소멸)

비고구분 급여의 종류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퇴직수당

10년 이상 재직

10년 이상 재직

10년 이상 재직

10년 미만 재직

10년 이상 재직

10년 이상 재직

10년 미만 재직

유족연금선택자

1년 이상 재직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수당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기준소득이란?

기준소득월액이란?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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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은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소득 중에서 

과세소득 금액을 말합니다.

2010년 이후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 가치로 환산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연금산정의 기준보수로 

사용됩니다.

기여금 징수 및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기준소득 - 공무원 8개 보수 연간 지급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보수) + 공무원 직종·직급별로

지급된 8개 보수별 평균액} ÷ 12월 × (1 + 공무원보수인상률)

※ 8개 보수 : 전년도(1. 1. ~ 12. 31.)에 공무원이 받은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상여금, 성과연봉,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가보상비

04 퇴직(유족) 급여제도



연금인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퇴직연금 및 퇴직유족연금은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하고 연금액은 매년 전년도의 연금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지급합니다.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면 퇴직연금은 연금지급연령(65세, 2016~2033년까지 단계적 연장)에 

도달된 때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직제 개폐로 인하여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장해상태(제1급~제7급)가 된 때에는 연금 지급 연령 이전이라도 연금이 

지급됩니다.(2016~2033년까지 단계적 적용)

공무원연금 가이드북 29

04 퇴직(유족) 급여제도



퇴직(유족) 급여는 반드시 청구에 의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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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은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고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또는 재임용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포함)에도 퇴직 후 바로 청구하여야 지급됩니다.

또한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후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하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퇴직수당은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퇴직하면 

바로 청구하여야 지급됩니다.

퇴직급여(퇴직수당)는 공무원이 퇴직(사망)한 경우 반드시 청구서를 작성하여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 정년 또는 명예퇴직은 퇴직 1개월 전에도(교육직 2개월 전) 사전 퇴직급여(퇴직수당) 청구 가능

    - 일반직 6월, 12월 말, 교육직 8월, 2월 말

04 퇴직(유족) 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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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 등 안내

퇴직(유족) 급여제도

퇴직(유족) 급여제도퇴직(유족) 급여제도

퇴직급여(퇴직수당)는 우리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서를 작성하여 가입자관리실로 팩스, 우편 송부해주셔도 됩니다.

※ (우편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가입자관리실 우편번호 63568

아울러 재직기간 4년 이하인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를 통해 전화 청구도 

가능합니다.

구분 청구기한 및 절차 구비서류

퇴직(유족)급여,
퇴직수당

▶

▶

퇴직일로부터 5년이내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

▶

▶

퇴직급여청구서
명예퇴직수당 원천징수 영수증

※ (인터넷 청구) 공단 홈페이지     재직공무원     퇴직급여인터넷청구     로그인     퇴직급여 본인 직접청구

청구기한 및 구비서류

04 퇴직(유족) 급여제도



퇴직급여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지급

※ 최초 연금액 :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별 적용비율(시행령 부칙 10조 제10항 참고) × 재직연수 

× 연도별 지급률

※ 연도별 지급률은 2016년 1.878%에서 2035년 1.7%로 단계적 인하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975 / 1000) +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5년초과 재직연수 × 65 / 10000)

※ 기준소득월액은 최종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

단, 다음 기준소득월액 결정 전(매년 5월1일) 승진·전직·보직변경 등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퇴직시에는 승진· 

전직·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은 봉급월액이 증가한 월 수만큼 기준소득월액에 가산하여 산정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개시연령 전에 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는 감액된  

연금액으로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

※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미달연수 매 1년당 5%씩 감액하여 최대 5년까지 25%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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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는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어 재직기간(최대 36년)이 늘어나거나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하면 퇴직급여도 증가합니다.

04 퇴직(유족) 급여제도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유족) 급여제도

퇴직(유족) 급여제도퇴직(유족) 급여제도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연금일시금 산정방식과 동일

10년 이상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일시금으로 지급

※ (기준소득월액×공제재직연수×975/1000)+(기준소득월액×공제재직연수×공제재직연수×65/10000)

※ 기준소득월액 기준은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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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청구서

※ 추가서류

① 명예퇴직자
명예퇴직수당 원천징수 영수증

② 해임자
징계의결서 사본(사유서 포함)

■

■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공단 청구(인터넷 청구, 팩스, 우편, 방문 청구 등)

※ 인터넷 신청 화면 : 공단 홈페이지 접속     재직공무원     로그인    
    퇴직급여 본인 직접청구

청구기한 및 절차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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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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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퇴직·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 등)가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은 다음과 같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유족연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매월 지급
※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액의 60/100(본인의 퇴직연금과 퇴직유족연금을 같이 받을 경우 
퇴직유족연금은 1/2 감액 지급)

※ 공무원 재직 중 혼인한 배우자(「공무원연금법」상 유족)만 퇴직유족연금수급권이 있음

퇴직유족연금일시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한 때 유족이 원하는 경우 퇴직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연금일시금 산정방식과 동일

퇴직유족연금부가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한 때 유족이 퇴직유족연금 신청시 
퇴직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일시금으로 추가 지급
※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액의 1/4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 퇴직 후 연금지급이 시작되는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한 때 퇴직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일시금을 지급
※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상당액×1/4×(36-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달 수)×1/36

퇴직유족일시금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한 때 일시금으로 지금
※ 퇴직일시금 산정방식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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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및 분할연금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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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직기간 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혼 배우자의 청구에 

의해서 분할연금을 지급됩니다.

이혼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분할연금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 

수급권자에게 분할되기 전의 퇴직연금액이 지급됩니다.

분할연금 종결시 퇴직연금액 조정

분할연금 및 분할(연금)일시금 (선)청구 기준

분할연금개시연령 도달 전 또는 공무원이 급여청구 전 이혼하는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이혼배우자는 분할연금 및 분할(연금)일시금을 선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청구 : 수급요건이 충족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분할연금 수급요건
●

●

●

배우자와 2016년 이후 이혼하였을 것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이혼배우자 연령이 65세가 되었을 것(2016년부터 2021년까지60세∼2033년65세)

※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 분할청구 :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일시금 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퇴직(연금)일시금 등 일시금 분할 수급여건
●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 생활자가 퇴직급여 청구 전 이혼하였을 것

※ 분할연금 (선)청구는 행위일 뿐 실제 분할연금은 수급요건(3가지)이 모두 충족한 때부터 받을 수 있음

•재직 중 이혼

•퇴직연금수급 중 이혼

이혼시기
(2016년 이후 이혼)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분할연금개시연령 도달 전

선청구시기

-

•'16년60세∼'33년65세

연금개시 급여종류

•연금

•분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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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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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39%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와는 별도로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수당 : 최종기준소득월액×재직연수×재직연수별 지급비율

※ 기준소득월액은 최종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

단, 다음 기준소득월액 결정 전(매년 5월 1일) 승진·전직·보직변경 등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퇴직 시에는

승진·전직·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을 기준소득월액에 가산하여 산정

※ 소요재원은 정부에서 부담

●

●

●

●

●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 650 / 10,000

: 2,275 / 10,000

: 2,925 / 10,000

: 3,250 / 10,000

: 3,900 / 10,000

■

■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공단 청구(인터넷 청구, 팩스, 우편, 방문 청구 등)

※ 인터넷 신청 화면 : 공단 홈페이지 접속     재직공무원     퇴직급여인터넷청구     로그인
    퇴직급여 본인 직접청구

■ 퇴직 또는 퇴직유족급여 청구서류로 갈음

청구기한 및 절차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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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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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벌,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시행령 제61조)

구분 퇴직수당
재직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금고이상(집행유예 포함) 1/4 1/2 1/2

징계파면 1/4 1/2 1/2

징계해임 1/8 1/4 1/4

- 급여유보 후 처리
●

●

금고이상형 확정 : 유보금 지급안함
금고미만형 확정 : 유보금 지급(불기소처분, 무혐의, 벌금), 금고이상형의 선고유예기간(2년) 경과
※ 구비서류 : 잔여급여청구서 1부, 관할 검찰청에서 발행한 형사재판확정증명원 또는 불기소결정서

대상급여 유보액

5년 미만자 퇴직급여 1/4

5년 이상자 퇴직급여 1/2

퇴직수당 1/2

연금(형 확정될 때까지) 전액지급

* 형벌은 금고이상의 형 확정,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를 가정

종전 재직기간(A) 재임용 재직기간(B) 합산 시 급여

형벌 有 형벌 無 A/2*+B (형벌있는 기간 감액)

형벌 有형벌 無 (A+B)/2* (전기간 감액)

급여제한의 범위

재직 중의 사유로 수사, 형사재판 중인 경우 급여유보

합산 시 형벌 유무에 따른 급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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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무상 장해급여

비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하더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

●

재직 중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해로 퇴직할 것
장해는 퇴직 이후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나, 장해 발생 원인이 된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은
공무원 재직 중 발생하여야 함

※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퇴직연금과
중복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비공무상 장해급여는 제3자로부터 장해를 원인으로 수령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지급됩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사망시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

●

●

장해등급 1~2급 : 본인 최종 기준소득월액의 26%
장해등급 3~4급 : 본인 최종 기준소득월액의 22.75%
장해등급 5~7급 : 본인 최종 기준소득월액의 19.5%

- 장해등급 8급 이하 : 본인 최종 기준소득월액의 2.25배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

■

■

퇴직 후 장해확정시 장해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

장해확정 후 퇴직시 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유족급여와 같이 직접 공단에 신청서 제출

청구기한 및 절차

■

■

■

비공무상 장해급여청구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비공무상 장해경위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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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1)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2)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던 것을 연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연계제도
시행 전 

연계제도
시행 후 합계 10년(군인연금 포함 20년) 이상일 경우3) 연금수급가능

(가입기간만큼 각 연금기관에서 수급)
 

공무원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연금 수급불가
(퇴직일시금)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

국민연금 수급불가
(반환일시금)

공무원 재직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

※단, 각 가입기간을 합치는 직역연금 간의 재직기간 합산과는 다름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1)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말함
2)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 국민연금 10년, 직역연금 10년
3) 직역연금(군인연금 제외) ’16년 이후 퇴직일 경우 재직(가입)기간 합계 10년 이상 시 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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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제도

공적연금 연계제도공적연금 연계제도

연계제도 적용 대상

연계신청은 두 개 이상의 연금에 가입이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며, 원칙적으로 2009. 8. 7.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자부터 연계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적용 특례로 아래의 경우에도 연계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연계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① 국민연금 → 직역연금 : 2007. 7. 23. 이후 직역연금에 이동한 경우(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했지만 

2007. 7. 23.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반환 일시금을 받지 못한 자)

② 직역연금 → 국민연금 : 2009. 2. 6. 이후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연계신청

※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시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계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 후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계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직역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계신청 기관

※ 연계신청 후에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사이트(www.ppsl.or.kr)에서 신청하거나, 가입이력이 있던 연금관리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한 곳에만 연계 신청하면 됩니다.

연계급여 청구

연계급여는 지급사유 발생 후 가입이력, 연계 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에 각각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을 일괄 청구하려면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계대상기간

●

●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의 당연가입기간(60세 이전 기간)

직역연금 : 총재직기간 = 기본재직기간 + 가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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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가이드북 41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그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신속한 쾌유 및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래와 같은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통해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과 그 유족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 제도를 

분리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을 제정하였고, 2018년 9월 21일 시행하였습니다.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

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간병급여

장해유족연금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시효기간

3년

5년

3년

5년

3년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주요 내용

구분

위험
직무
순직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5.75% ~ 42.25%
재직20년↓ 재직20년↑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6.0% ~ 32.5%
재직20년↓ 재직20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

※ 55.7배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사망)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순직

위험
직무
순직

순직

금
연
족
유

금
상
보
족
유

공무원연금법(종전)

위험
직무
순직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43% + 5 ~ 20%(유족가산)
최대 63% 가능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8% + 5 ~ 20%(유족가산)
최대 58% 가능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 60배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사망)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순직

위험
직무
순직

순직

금
연
족
유

금
상
보
족
유

공무원 재해보상법(현재)

유족 보상수준 현실화

유족가산금제 도입 -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 가산
(순직·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재해예방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간병 및 재활급여

*1심
- 인사혁신처(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재심
- 국무총리(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
2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5~1.6배

국가, 지자체의 순직·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유족 지원 근거 마련

-

*1심
- 공단(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 인사혁신처(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
*재심
-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
1.95배

-

-

신설 제도

심의 기구

사망조위금 지급률 조정
(공무원 본인 사망시)

최고·최저보상기준 설정

예우 및 지원 강화

① 「재해예방-보상-재활-직무복귀지원」으로 구성된 종합재해보상서비스 실현

② 급여의 상향 조정으로 실질적인 유족 생계 보장

③ 재해보상 심사체계 간소화 및 전문성 강화

주요 변경내용

세부 변경내용(2018년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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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요양승인

공무원연금 가이드북 4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공무원이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은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 치료기간을 명기한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에 한함), 의무기록지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 제출합니다.

■

■

■

공통서류
-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 상병경위조사서
- 진단서
-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
- 진단영상CD(영상물을 촬영한 경우)
질병의 경우
- 건강진단결과통보서 및 문진표 사본(발병 전 2회분)
- 초과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발병 전 6개월분)
- 해당 질병에 따라 제출하여야할 서류
예) 치과질환(파노라마 사진), 이명, 난청(순음청력검사, 이음향 방사검사 등), 정신과(심리검사결과지) 
사고의 경우
- 사고 유형별 입증서류 등
예) 교통사고, 출장, 행사, 교육·훈련 중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요양급여비용 발생일부터 3년 이내

공무원이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 신청하거나 소속기관의 경유없이 직접 공단(재해보상실)에 신청

해당기관은 질병 또는 부상의 경위를 조사·확인 한 후 공단에 이송

※ 연장승인은 본인이 직접 공단에 신청

공무상요양 승인기간을 초과하여 요양(치료)하고자 할 때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기간연장 승인신청

최초 승인 신청시 누락되었거나 치료과정에서 새로이 생긴 질병에 대해 추가로 승인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추가상병 승인신청

신청기한 및 절차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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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적용 급여와 건강보험 비적용 급여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급여 및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으로 정하는 급여를 

포함합니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공무상요양(재요양, 기간연장) 승인을 받은 후 요양급여비용 중 

건강보험급여는 자동환급되며, 건강보험 비적용 급여는 공단에 청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호비 등의 특수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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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요양급여비용 청구서

진료비계산서 또는 영수증

진료비(비급여) 세부내역서(건강보험청구 코드 기재)

기타 간호기록지 사본 등

■

■

급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요양승인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승인결정일로부터 3년, 요양승인결정일 이후 

요양승인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매 요양일로부터 3년내 청구)

공무원이 직접 공단(재해보상실)에 청구

청구기한 및 절차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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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공무원연금 가이드북 45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

●

공무상요양일시금 기간이 법 시행일(´11.11. 5.) 전에 만료된 자

장해연금수급자(장해보상금 수급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5년 경과자)

※ 장해연금수급자가 재요양 승인 후 요양급여비용를 받는 경우 장해연금 지급 정지

재요양 대상

■

■

공무상재요양승인신청서

진단서 및 재요양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 사본

■

■

재요양의 요양개시일은 법 시행일(’11.11. 5.)이후임

장해연금수급자는 재요양 결정시 요양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다음날부터 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 지급정지

<주의사항>

■ 공무원이 직접 공단(재해보상실)에 청구

청구절차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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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급여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해당 비용을 3개월 이내 최대 10회, 회당 

10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급합니다. 심리상담비는 미리 심리상담 승인을 받아, 심리상담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실시한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른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이 수영, 요가 등 재활운동을 

한 경우 해당 비용을 월 10만원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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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

■

재활운동비

- 청구서, 영수증, 출석확인서, 운동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의사소견서(필요에 따라 공단 요청 시 제출), 

합의서(가해자가 있는 경우 제출)

심리상담비

- 승인신청시 : 승인신청서, 다차원심리검사지(L형), 의무기록지(필요에 따라 공단 요청 시 제출)

- 비용청구시 : 청구서, 영수증, 출석확인서, 상담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담사 자격증 사본, 

합의서(가해자가 있는 경우 제출)

■ 재활운동·심리상담일로부터 3년 이내

공무원이 직접 공단(재해보상실)에 청구

신청기한 및 절차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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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장해등급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사망시 유족에게 60% 승계)

※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52% ~ 9.75%

※ 「공무원연금법」의 퇴직급여와 함께 지급

5년분의 장해연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1회만 지급)

공무원연금 가이드북 47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된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

■

■

퇴직 후 장해확정 시 : 장해확정일부터 5년 이내

장해확정 후 퇴직 시 : 퇴직일부터 5년 이내

퇴직 당시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경유 공단(재해보상실)에 청구

■ 청구인

- 장해급여 청구서

-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

- 공무원 재해보상 척추 및 신경계통기능 장해소견서 또는 관절운동 장해소견서

■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

- 장해경위조사서

※요양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아래자료 별도 제출
-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청구인)
- 건강진단결과통보서 및 문진표 사본(발병전 2회분, 내과질환에 한함)(청구인)
- 공무상 질병·부상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소속기관)

청구기한 및 절차

구비서류

06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간병급여

※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시행된 2018년 9월 21일부터 실제 간병한 날에 대하여 지급

※ 간병급여 지급기준금액(1일당)

48 신규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연금 입문서

공무상 요양을 마친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간병급여를 

지급합니다.

■

■

간병급여 발생일부터 3년 이내

공무원이 직접 공단(재해보상실)에 청구

■

■

■

■

■

■

간병급여 청구서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

(최초 간병급여 청구 시에만 제출)

간병 비용에 관한 증빙서류

전문간병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

가족관계증명서

(간병한 가족이 전문간병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간병급여 심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가족간병인의 경우에만 제출)

* 해당 기준은 고시 시행일(’21.1.1.) 이후에 이루어진 간병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20.12.31. 이전에 이루어진 

간병에 대해서는 종전의 간병급여 지급기준(간병인 유형에 관계없이 상시 간병급여 일 41,170원, 

수시 간병급여 일 27,450원)을 적용합니다.

구  분 상시간병급여 수시간병급여

전문간병인 44,760원 29,840원

가족·기타간병인 41,170원 27,450원

청구기한 및 절차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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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유족급여

순직유족급여 지급 기준

※ 「공무원연금법」상 급여(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대신에 순직유족연금 선택 가능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최소 0.5배 ~ 최대 1.6배

공무원연금 가이드북 49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 한 

때 지급합니다.

■ 청구인
-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
- 유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유족대표자 선정서

■ 소속기관
- 사망경위조사서
- 건강진단결과통보서 및 문진표 사본(발병전 2회분, 내과질환에 한함)
- 공무상 질병·부상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

■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사망 당시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 경유, 공단(재해보상실)에 청구

청구기한 및 절차

구비서류

순직유족급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

●

순직유족보상금

순직유족연금

: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상당하는 금액
: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 당시)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8% + 5~20%(유족가산금), 최대 58% 가능

* 유 족 가 산 금 : 유족 1인당 5% 씩 최대 2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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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최소 0.5배 ~ 최대 1.6배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과 「공무원연금법」상 급여(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대신에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선택 가능

50 신규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연금 입문서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 중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때,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범인체포,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화재진압, 인명구조, 경호업무, 
감염병의 확산방지, 산불진화, 국외에서 입은 재해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

■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사망 당시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 경유, 공단(재해보상실)에 청구

■ 청구인
-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
- 유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유족대표자 선정서

■ 소속기관
- 사망경위조사서
- 건강진단결과통보서 및 문진표 사본(발병전 2회분, 내과질환에 한함)
- 공무상 질병·부상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서류

청구기한 및 절차

구비서류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지급 기준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 당시)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43% + 5~20% (유족가산금), 최대 63%
: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대간첩작전 중 사망 : 60배)

* 유족가산금 : 유족 1인당 5% 씩 최대 20% 가산

06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재난부조금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수재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소실·유실·파괴되어 손해를 입은 때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재해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에서 

3.9배까지 지급합니다.

■

■

■

■

재난발생일부터 3년 이내

국가직 공무원은 공단 지부에 청구

※ 소방공무원은 해당 소방서 또는 소방본부에 청구

지방직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청구

교육직 공무원은 해당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청구

■

■

■

■

재난부조금 청구서

피해상황확인서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소방서장 발행)

건축물대장

주민등록표등본

(공무원 상시 거주 주택으로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한함)

공무원연금 가이드북 51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급여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기준

1/2 이상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완전히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1/3 이상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청구기한 및 절차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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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조위금

■

■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

공단홈페이지     종합재해보상시스템을 통해 청구하면,

- 국가직 공무원(공중보건의 포함)은 공단 지부에서 지급

- 소방·지방·교육직 공무원은 소속기관에서 지급

52 신규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연금 입문서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배우자에는 사실혼을 포함(대법원 판례선고일인 2019.11.14. 이후 급여 지급사유 발생건)하며, 

공무원(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계부모, 손자녀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

■

사망조위금 청구서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첨부)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사실혼 배우자 및 그 부모 사망시)

청구기한 및 절차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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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망자 지원 제도

나. 보훈 등 예우 지원
● 『국가유공자법』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법』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보훈처의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자로 인정될 경우 해당법상의 교육·취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공무원연금 가이드북 5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수행사망자 인정기준과 특례 조항 등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공무수행사망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할 경우, 순직 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과 이에 따른 급여(사망조위금 제외) 및 예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 청구인

-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보험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소속기관

- 사망경위 조사서

- 사망자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

■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사망 당시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을 경유, 공단(재해보상실)에 청구

※ 청구 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재해보상이 되는 사망으로 인정받아야 함

●

●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그대로 유지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더라도 순직유족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만을 추가로 지급

가. 경제적 보상

청구기한 및 절차

구비서류

보상 및 예우

06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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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대주택 운영

공무원연금 가이드북 55

무주택 공무원을 위하여 전국 61개 단지에 19,428세대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시 2년 재계약이 가능하며, 배우자 공무원, 

다자녀 가정 등의 특수조건 충족 시 2년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전세금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공단이 직접 입주자를 선정하는 직접배정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     「내연금보기」 에 접속하여 신청

신청절차

07 주택지원



주택지원

주택지원주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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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주 대 상

●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인의 소속기관 소재지가 임대주택 소재지 지부관할구역 내에 있는 공무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를 모집대상으로 함(실제 근무 소재지 기준임)
- 신청인과 세대원 모두가 임대주택 소재지(입주가능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 본인 및 배우자가 공단에서 분양한 주택을 계약하거나 공단에서 분양 알선한 주택의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자

● 다음의 자는 입주신청 할 수 없음(계약자 및 배우자 포함)
- 신청 임대주택 소재지 내의 공무원 임대주택에 계약자로 입주 중인 자
- 모집공고일까지 현재 기관배정 주택의 유효한 입주신청서가 있는 자

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순위자 경쟁시에는 가점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입주자 선정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비수혜자 : 과거 임대주택 거주한 기간이 2년 이하인 자(수혜자 : 임대주택 거주기간 2년 초과 자)

순 위 무주택 여부 임대주택 수혜 여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전국 무주택 

임대주택 소재지 무주택

전국 무주택

임대주택 소재지 무주택

비수혜자

비수혜자

기수혜자

기수혜자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신청
심사대상자
발표

심사자료
접수

주택소유 등
소명요청

소명자료
접수 및 심사

예비입주자
발표

입주자선정
(세대배정)

- 심 사 대 상 자
- 예비입주대상자

- 입 주 자 선 정

: 신청자가 입력한 가점이 높은 순으로 모집세대수의 1.0~3.0배 선발
: 선정된 심사대상자 제출 증빙서류로 가점 검증(신청자격 적격 심사포함) 및
무주택여부(기간) 확인 
: 퇴거 세대 발생 시 예비자 순위에 따라 선정

07 주택지원



공무원의 가계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연금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재원으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가계자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가이드북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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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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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 대학에 입·재학하는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 자녀의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금액

●

●

국내대학 : 실제등록금 납부액(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 금액

해외대학 : 연간 $10,000 이내 실제등록금 소요액

(원화 환산지급)

※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해외대학 어학연수료,

보험료 등은 제외

상환방법

●

●

4년제 이상 대학 : 졸업 후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상환

전문대학 :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상환

※ 3자녀 이상의 대여학자금 상환이 겹치는 경우 거치

기간 연장(2자녀 중 1자녀의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

부터 상환)

① 고지서 또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학점은행제 

교육 기관일 경우)

②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상이 또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

※ 신규대부 자녀에 한함

③ 공단채무액이 예상퇴직금을 초과할 경우 「보증보험

설정에 따른 서류」

▶

▶

등록금 고지서는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함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확인이 불가한 건은 별도

등록금 고지서 공단에 제출

① 해외대학생 대여학자금 대부신청서

②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사본 각 1부

※ 교환학생은 교환학생 증명서 첨부

③ 등록금세부내역서 사본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상이 또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

※ 신규대부 자녀에 한함

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등

⑥ 공단채무액이 예상퇴직금을 초과할 경우

「보증보험설정에 따른 서류」

■ 공무원 본인이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직접 신청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국내대학 해외대학

08 융자지원



공무원 연금대출

대출 대상

대출시기

신청방법

공무원연금 가이드북 59

공단에서는 공무원의 가계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재직 공무원에게 

예상퇴직급여(퇴직수당 포함)의 1/2 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하고 신용 점수에 따라 대출 

한도액을 정하여 공무원연금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회정책적대출 : 주택구입 및 임차의 경우 최고 7,000만원, 3자녀 양육·신혼부부·자녀결혼·미취학자녀·노부모부양·

장애인 및 장애인부양·육아휴직·질병휴직·한부모가족·공무상요양·양자입양의 경우 최고 3,000만원, 단기재직의 경우 

최고 2,000만원까지 가능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대출종류 대   상

● 임용 후 최초 대출자로 대출요건을 충족하는 자
또는 ’21.12.31. 까지 연금대출금을 상환완료한 자로 
대출요건을 충족하는 자

2022. 1월

1/4분기

2022. 4월

2/4분기

2022. 7월

3/4분기

2022. 10월

4/4분기

대출시기

구    분

※ 연간 대출재원 : 총 7,500억원

공단 홈페이지
(www.geps.or.kr)

인증서
로그인

재직공무원
연금대출
신청

본인명의 인증
(휴대폰 or 신용카드 )

08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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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종류별 대출요건 및 증빙서류

* 무주택 기준은 ‘주택소유정보 확인서’ 상의 재산세(주택분) 과세 여부 및 부동산 거래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지 않음(소액징수면제도 대출 불가)

종 류 대 출 요 건 증 빙 서 류

공무상 요양
● 동일한 공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승인을 받아 그 요양기간 
(연장기간 포함) 중에 있는 공무원

● 없음

양자입양 ● 2003.1.1. 이후 출생한 입양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입양관계증명서

주택임차

| 주의사항 |

● 잔금납부일이 신청월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

● 연장계약은 대출 불가(보증금 인상시 인상된 보증금 범위 내 가능)

● 전세금액(또는 보증금)이 7,0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까지만 대출

● 임차주택이 주거용일 경우에만 대출 가능(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불가)

● 동일주택에 대한 대출은 1인으로 제한

● 본인·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는 신청 당시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 인 공무원

| 발급방법 |

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applyhome.co.kr 접속
② 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③ 인증서 로그인   ④ 조회 및 인쇄

1.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확정일자 필요 없음(LH, SH, 공무원연금공단 등)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 추가적으로 입주 안내문·잔금납부고지서·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와 용도 
확인을 위해 중개거래물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미취학자녀 ● 2016.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미취학자녀와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공단 조회 가능

3자녀
●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그 중 2003.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3자녀와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공단 조회 가능

● 결혼 전 6개월 이내 공무원
● 결혼 후 2년 이내 공무원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중 택1

1.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중 택1
2.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결혼 전·후 6개월 이내 공무원자녀결혼

1. 가족관계증명서(공무원 본인 기준, 상세)
2. 주민등록표등본(신청 당시 자녀와 함께 등재)

● 현재 2003.1.1. 이후 출생한 자녀와 동거 중이고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

한부모 가족

●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 육아휴직 인사발령문 사본(직인 날인) 또는 
경력, 재직증명서 (일주일 이내 발급, 휴직명, 기간 기재)육아휴직

●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 질병휴직 인사발령문 사본(직인 날인) 또는 
경력, 재직증명서 (일주일 이내 발급, 휴직명, 기간 기재)질병휴직

●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조부모 포함)을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1956.12.31. 이전 출생자)

노부모
부양

〈공무원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1. 주민등록표등본   ※ 전입일 / 변동일 포함

〈배우자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1.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전입일 / 변동일 포함
2. 공무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조부모 포함)이 장애인인 경우

*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계존속을 
주민등록상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부양하여야 함

* 이때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을 말함
(타법상의 장애인은 신청 불가함)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

〈공무원 본인이 장애인〉
1.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장애인〉
1.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장애인〉
- 공무원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1.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 전입일 / 변동일 포함

- 배우자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1.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2.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전입일 / 변동일 포함
3. 공무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택구입

| 주의사항 |

● 잔금납부일이 신청월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

● 분양권(입주권)전매계약은 대출 불가
- 권리의무승계 완료된 주택 준공(사용검사) 후 입주잔금을 앞둔 경우 
공급계약서상 대출요건(잔금일 또는 입주예정일, 전용면적 등)이 
충족하면 대출가능
※ 분양권(입주권) 전매계약 잔금은 대상이 아님

● 단독주택의 경우 전체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때 대출 가능

● 매수금 범위내에서 7,000만원까지 대출

● 구입주택이 주거용일 경우에만 대출 가능(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물 등 불가)

● 동일주택에 대한 대출은 1인으로 제한

● 본인·배우자 명의로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신청 당시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 인 공무원
※ ’21.7. 이후 신청된 주택구입대출부터 주택구입대출횟수 재직 중 1회로 제한
※ 대출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단, 대출 신청 대상이 되는 주택의 소유 여부는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 제외됨)

※ 추가적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입주안내문·잔금납부고지서·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요청할 수 있음

〈권리의무승계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① 권리의무승계된 주택공급계약서
② 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③ 가족관계증명서

1. 주택공급계약서(분양시) 또는 매매계약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 발급방법 |

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applyhome.co.kr 접속
② 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③ 인증서 로그인   ④ 조회 및 인쇄

〈잔금 납부일이란〉
● 잔금을 납부하기 전인 경우 
: (계약서 또는 입주안내문 등의) 납부일 또는 납부(입주지정)기간의 시작일

● 잔금을 납부한 경우 : 실제 납부일



금융기관 알선대출

주요내용

가계자금이 필요한 공무원은 공단과 협약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은 예상퇴직금 1/2 범위내 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각 은행마다 대출조건이 다소 

상이하므로 대출신청 전에 이율 등을 비교하여 유리한 조건의 금융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고객 : 공단 홈페이지에서 ‘융자추천서 발급신청’을 통해 문서확인번호·검증번호가 명시된

① 「은행대출 융자추천서 발급확인서」를 출력 또는 직접 메모 가능

② 은행방문 대출 신청

※ 융자추천서 직접 발급신청이 불가할 경우 연금콜센터로 요청 시 문자발송

은행 : 문서확인번호·검증번호로 ‘융자추천서’ 원본조회 후 대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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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대출한도

대출이율

보증방법

구분 금융기관 알선대출

● 예상퇴직급여 1 /2 범위내 최고 5,000만원

농협, 국민, 우리, 하나, 광주, 경남, 대구,
전북, 부산, 우정사업본부(우체국)

MOR 또는 COFIX + 2% 이내

무보증

단기재직자 금융기관 알선대출

●

●

재직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 5백만원
재직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 : 1천만원

농협, 국민, 하나, 광주, 경남, 대구, 전북, 
부산, 우정사업본부(우체국)

MOR 또는 COFIX + 2% 이내

무보증

08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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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홈페이지 → 주요사업 → 복지시설 참조

공무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건전한 여가선용과 심신수련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후생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양·레저시설로는 중부권 종합 휴양·레저시설인 천안상록리조트를 비롯하여 화성상록골프장, 

남원상록골프장, 김해상록골프장, 수안보상록호텔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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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상록리조트는 중부권 최대의 종합휴양시설로서 27홀 대중골프장, 가족호텔, 유스호스텔, 

아쿠아피아 및 놀이공원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약 1시간 거리,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와는 

불과 20분 거리에 위치하여 전국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천안상록골프장은  

최고의 코스품질과 잔디 상태를 유지하여 아시아 100대 골프장으로 선정된 바 있는 명품골프장 

입니다.

위   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576

문   의    041-560-9114

주요시설 골 프 장 :
호     텔 :

놀이공원 :
체련시설 :

대중제코스 27홀, 골프연습장(24석), 클럽하우스, 식당, 그늘집, 프로샵
가족호텔(116실), 유스호스텔(106실), 식당, 사우나, 커피샵, 대강당, 
분임토의실, 강의실(대·중·소), 편의점 등
야외놀이시설(바이킹 등 15종), 아쿠아피아(실내·외 물놀이 시설), 눈썰매장
다목적잔디구장, 산행코스(2.5㎞), 배구·농구장 등

천안상록리조트
www.sangnokresort.co.kr



화성상록골프장은 수도권에 위치한 대중제 골프장으로서 수목, 바위 등 산악지형의 모습 그대로 

살려낸 친환경 골프장입니다. 모든 홀이 티잉 그라운드에서 그린을 볼 수있으며, 캐리오버홀·

아일랜드홀 등에서는 도전과 스릴을, 원앙홀에서는 호수·암석·벙커의 조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시계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코스를 혼합배치하여 여러 각도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골프장입니다.

위   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풀무골로 60번길 80

문   의    031-371-0100

주요시설 대중제코스 27홀, 클럽하우스, 식당, 그늘집, 프로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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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상록골프장
www.sangnokresort.co.kr



남원상록골프장은 지리산 바래봉에서 노고단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경관을 자랑합니다. 코스 주변의 

깊고 수려한 소나무 숲에서 뿜어 나오는 피톤치드로 일상에 지친 플레이어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코스 내 계곡을 가로지르는 캐리오버 홀이 많은 도전적인 산악형 코스인 

몽룡코스와 드넓은 호수와 코스를 따라 흐르는 시냇물이 어우러져 섬세함이 요구되는 춘향코스를 

갖춘 남원상록골프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18홀 정규 골프장입니다.

위   치 전북 남원시 대산면 월계길 11

문   의    063-630-1300

주요시설 대중제코스 18홀, 클럽하우스, 식당, 그늘집, 프로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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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상록골프장
www.sangnokresort.co.kr



김해상록골프장은 김해에서 유일한 정규 18홀 대중제 골프장으로서 KTX 진영역과 인접하고 

남해고속도로로, 국도 14호선 등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모든 홀의 

페이웨이에 조성된 모잉패턴의 차별화된 격자형 잔디와 산허리를 돌아가며 위치한 아늑한 코스에 

끊임없는 다양성을 제공하여 플레이어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드릴 것입니다.

위   치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974번길 198

문   의    055-340-1400

주요시설 대중제코스 18홀, 클럽하우스, 식당, 그늘집, 프로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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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상록골프장
www.sangnokresort.co.kr



위   치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22

문   의    043-845-3500 ~ 8

주요시설 객실(101실)

연 회 실 그랜드홀(350석), 대연회실(100석), 중연회실(80석), 소연회실(30석), 가야금홀(80석)

부대시설 한·양식당, 커피숍, 지역특산품매장, 탁구장, 당구장 등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수안보호텔은 백두대간의 조령산 북서쪽 산록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주변 관광지로는 북동쪽의 충주호, 탄금대, 단양8경, 문경새재 등이 있으며, 다양한 

객실과 한/양식 레스토랑, 커피숍과 어울러 각종 학술모임 및 전람이 가능한 연회, 과거 임금이 

자주 방문했을 정도로 최상의 수질을 유지하는 천연 수안보 온천사우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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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보상록호텔
www.sangnokres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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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연금수급자(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포함)의 후생복지를 지원하고자 민간업체와 제휴하여 
리조트 등 숙박시설, 인터넷쇼핑몰, 건강검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중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3개)

문화관람, 레저 등
(10개)

자녀교육/자기계발
(8개)

온라인쇼핑몰
(11개)

여행
(8개)

건강관리
(17개)

숙박·숙박예약
(63개)

장례식장(4개),
상조(1개)

이용대상 공무원, 연금수급자(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포함)

할인율 등
서비스내용

제휴업체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제휴복지홈페이지
(welfare.gwp.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휴복지
홈페이지

폐쇄몰 형태로 운영됨으로써 일반고객과 차별화된 우대 혜택을 제공
홈페이지 주소 : welfare.gwp.or.kr



제휴복지서비스 현황

●

●

●

●

●

금호리조트
소노호텔&리조트
중흥골드스파앤리조트
제주신화월드
하이원리조트

리조트 (5)

●

●

라온CC (골프)
플라자CC제주 (골프)

레저 (2)

●

●

●

YES24티켓
벅스(음원듣기 할인)
스펙코(영화할인)

문화관람 (3)

●

●

●

●

●

교보문고
알라딘
YES24
인터파크도서
밀리의서재

도서 (5)

●

●

●

인터파크투어
펀앤비즈
야놀자

숙박예약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주코오롱호텔
골든비즈니스호텔
그라벨호텔
그랜드조선부산
금강송에코리움
네스트호텔
대전인터시티호텔
대천파레브호텔
더그랜드섬오름
더케이호텔(서울,경주,설악,지리산)
라마다앙코르 해운대
라마다제주시티호텔
라마다프라자 제주
라온빌리지(글램핑)
라한셀렉트 경주
라한호텔 전주
라한호텔 포항
롯데호텔 서울
리솜리조트(제천,덕산,안면도) 
마레보리조트
바람의언덕리조트
베스트웨스턴 제주
보훈휴양원
부산비즈니스호텔
블룸호텔
서귀포월드컵리조트
설악아이파크콘도
세리리조트
세인트존스호텔
세종호텔(서울)
센텀프리미어호텔(부산)
스위트호텔(경주, 남원, 제주)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
신라스테이(동탄, 역삼, 제주, 서대문, 
마포, 광화문, 구로, 천안, 서초, 삼성)
아스타호텔
여수베네치아호텔앤리조트
오색그린야드호텔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위호텔 제주

호텔 등 숙박시설 (55)

●

●

●

●

●

●

●

●

●

●

●

●

●

●

●

●

유탑마리나호텔앤리조트
유탑유블레스호텔 제주
켄싱턴호텔(설악, 여의도, 평창, 광안리)
코오롱씨클라우드호텔
크라운하버호텔 부산 
페어필드바이메리어트 부산
페어필드바이메리어트 부산송도비치
페어필드바이메리어트 서울
펠릭스호텔바이STX
폴에이리조트(부산)
현대수리조트 횡성
호텔더원 제주
호텔포코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 
힐튼 가든 인 서울 강남

공무원연금 가이드북 69

●

●

●

●

그린카
롯데관광
모두투어
선민투어

●

●

●

●

웹투어
제주모바일
코레일관광
하나투어

여행 (8)

여가활용 (81)

생활서비스 (20)

●

●

●

●

경찰병원
전북대병원
인천의료원
대전갈마장례식장

장례식장 (4)

●

●

●

KT
SKT
LGU+

휴대폰 (3)

●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 (1)

● 프리드라이프

상조 (1)

●

●

●

●

●

●

AK몰
SSG.COM
상록몰
최저가몰
특가몰
헬로네이처

■ 민간(6개)
●

●

●

●

●

동반성장몰
온누리팔도시장
e제주몰
e-store 36.5+
농수산물직거래장터(공단)

■ 공공(5개)

온라인쇼핑 (11)

육아교육 (8)

● 해피케어(산모도우미)

육아도우미 (1)

●

●

●

●

●

●

●

미라클평생교육원
비상교육 수박씨닷컴
에어클래스
월스트리트잉글리시
인프런 
클래스101
키자니아(어린이 직업체험)

자녀교육/자기계발 (7)

●

●

●

●

●

경희의료원
미켈란치과
밝은눈안과
이수스마트치과
하늘안과

병원 (5)

건강관리 (17)

●

●

●

●

●

●

●

●

●

●

●

●

대전성모병원
부천우리병원
서울메디케어
인터케어
인천나은병원
우리원헬스케어
유성선병원
전주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의학연구소
서울성모병원
녹십자아이메드

건강검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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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복지서비스 이용방법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주요사업-
제휴복지 클릭

제휴복지홈페이지
로그인

일반 포털사이트에서
맞춤형복지 검색

상단의 제휴복지서비스
아이콘 클릭

제휴복지홈페이지
로그인

일반 포털사이트에서
공무원제휴복지서비스 검색

제휴복지홈페이지 로그인
(welfare.gwp.or.kr)

제휴복지서비스
모바일 화면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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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포털

맞춤형복지포털

공무원 제휴복지서비스

공무원 제휴복지서비스

* 제휴복지서비스는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경우

1 2 3

맞춤형복지포털을 통해 접속할 경우

1 2 3

일반 포털사이트(PC, 모바일)를 통해 접속할 경우

1 2 3

10 제휴복지서비스



공무원연금 제휴 신용카드

공무원연금 가이드북 71

공무원연금제휴카드란 공단과 카드사가 제휴하여 공단 고객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연금 마크가 표기된 카드입니다. 아울러 우리공단 맞춤형복지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 소속 

공무원은 신한카드를 사용하실 경우 복지포인트를 후청구 방식이 아닌 실시간 포인트 차감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카드
1688-1133

제휴카드
발급문의

신한카드
080-800-9009

하나카드
1800-3000

롯데카드
1577-8700

현대카드
1577-0100

국민카드
1899-0077

농협은행
1644-2744

우리은행 1588-9955 대구은행 1588-5050 부산은행 1588-6200

전북은행 1588-4477 광주은행 1577-3650

(영업점 방문 또는 유선 문의)

발급대상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 맞춤형복지포털 회원

주요혜택
● 주유, 쇼핑(대형마트), 음식점 등 소비유형별 특화 카드 서비스 제공
● 삼성, 현대, 롯데, 하나, 광주BC카드의 경우 200여 개 유명 브랜드에서 사용시 청구할인 제공

신청방법
제휴복지서비스홈페이지 ⇒ 카테고리 ⇒ 제휴카드 ⇒ 카드사선택 ⇒ 인터넷·전화 신청
(welfare.gwp.or.kr)

활용방법 숙박시설 및 건강검진 등 현장 서비스 이용 시 신분 확인용으로  활용 가능

10 제휴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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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단은 연금업무와 관련하여 가입자관리실(기여금징수, 퇴직· 유족급여)·연금운영실(재직기간 

합산,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10개의 지부에서 연금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금업무 무결점 

시스템의 고도화로 고객서비스 품질을 높이며 공무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 고품질의 연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금 업무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가입자관리실, 연금운영실, 지부 및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를 통하여 친절하고 자세한 사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    소구  분 우편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1층 연금운영실연금운영실 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3층 가입자관리실가입자관리실 63568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서울상록회관(6층)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서울지부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서울상록회관(6층) 공무원연금공단 경인지부경인지부 06152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공원로 23(범일동)
KT범일타워 6층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부산지부 48745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8(탄방동 700)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회관 6층 공무원연금공단 대전지부대전지부 35260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농성동)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11층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지부광주지부 61932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오피스텔) 
센트로팰리스 108동 3층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대구지부 41950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온의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302호 공무원연금공단 강원지부강원지부 24436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76 전주 상공회의소 3층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전북지부 5496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 (주)현대해상 12층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지부제주지부 63098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92(어진동) 청암빌딩 7층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지부세종지부 30103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서울상록회관(8층)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재해보상실 06152



마우스를
스크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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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www.geps.or.kr)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주요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와 각종 연금업무 신청 및 처리내역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스크롤만 내리시면 고객 맞춤형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손에 쥐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전자 지갑으로도 사용되는 시대입니다. 이제 트렌드에 

맞춰 공무원연금가족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공무원연금가족증이란 재직공무원, 공무원연금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증서로 일종의 연금신분증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가족증은 공단이 제휴복지서비스를 통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호텔·리조트를 

포함한 숙박시설, 건강검진센터 등을 이용할 때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휴복지서비스는 ‘이용안내’ 에서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지고 다니기 쉽고, 신분 확인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가족증을 스마트폰에 발급 받아 

사용해 보세요.

공무원연금가족증이 내 스마트폰 속으로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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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공무원연금가족증

발급하기

스마트폰으로

공무원연금가족증

발급하기

공무원연금앱을 “플레이스토어” 
에서 다운받으세요. 
(아이폰 고객은 “앱스토어”에서 다운)

01

메인화면 “연금신분증”메뉴를 
누르세요.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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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무원연금가족증

로그인을 위해 아이디/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 만약, 없으시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해 주세요.

03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공단 
앱을 사용중인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04

개인정보 수집 이용안내 “동의”를 
누르세요.

05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촬영안내를 읽어 보신 후 “다음”을 
누르세요.

06

신분증 촬영TIP를 읽어보신 후 
촬영을 위해 화면을 터치해 
주세요.

07

사각형 틀 안에 신분증이 
들어가도록 맞춰주세요.
(자동으로 촬영됩니다.)

08

만약, 촬영조건이 맞지 않으면 
다시 사각형 틀 안에 신분증이 
들어가도록 맞춰주세요.

09

본인정보를 확인 후 맞으면 
발행메뉴를 누르세요.

10

최종 발급화면입니다.

11



은퇴자 공동체 마을 운영현황(’22년도)

초고속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단이 새롭게 제시한 복지모델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귀농·귀촌 체험 및 

공동체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퇴자 공동체 마을 소개와 이용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은퇴자 공동체 마을 홈페이지 

(https://maeul.ge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대상 공무원연금생활자 + 공적연금생활자

운영기간 ’22.2월 ~ 12월

운영장소 26개 지역 37개 마을(예정)

76 신규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연금 입문서

초고령화 시대에 웰에이징(well-aging) 및 도농상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단기체험형·지역정착형·
퇴직예정자형·귀농교육형으로 구분하여 운영

운영방향

운영형태 거주기간 내   용

단기체험형

지역정착형

퇴직예정자형

귀농교육형

2~3개월

4~6개월

2개월

9~10개월

공동체 생활, 체험, 지역탐방, 봉사활동

지방자치단체 귀농·귀촌 프로그램 연계 운영

은퇴 이후의 삶 설계 지원(공로연수자 대상)

귀농·귀촌 체험, 현장견학, 영농실습
* 농업창업지원센터와 연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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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식

운영형태 내   용

공  단

지방자치단체·마을

입주자

마을 선정, 입주자 모집, 유관기관 협업 관계 형성 등

정주여건(빈집, 체험마을 등) 제공, 지역 일손돕기 프로그램 운영 등

각자 부담으로 자율적 생활(부부 또는 지인 동반 가능)

단기체험형(20개 마을), 지역정착형(3개 마을)

마을현황

단기체험형 지역정착형

3개월2개월 4~6개월

제주(호근)

영월(포도)

양구(두무산촌)

진주(정수문화)

순천(고들빼기)

제주(하논)

영월(삼굿)

양구(지게)

밀양(얼음골)

제주(명도암)

태백(구문소)

양양(황룡)

예산(선비)

제주(신풍)

양구(오미)

거창(월성)

해남(오산)

신안(지도)

밀양(꽃새미)

예천(출렁다리)

영월(하늘샘)

밀양(솔방)

문경(상내)

퇴직예정자형(1개 마을), 귀농교육형(6개 마을)

퇴직예정자형(2개월) 귀농교육형(9~10개월)

제주(명도암)* 제천, 구례, 홍천, 영천, 고창, 강진

* 제주(명도암)은 상반기 단기체험형 운영 후 하반기 퇴직예정자형으로 전환

연 2회 모집(귀농교육형은 상반기 1회 모집)

모집일정

구분

입주자 모집

입주자 심사

입주자 발표

1차

1.17.(월)~1.25.(화)

1.26.(수)~1.27.(목)

1.28.(금)

2차

6.8.(수)~6.16.(목)

6.17.(금)~6.20.(월)

6.21.(화)



공무원연금 공단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더 궁금하다면,

내 손 안에 공단소식,
공무원연금제도부터 은퇴 후 노후설계까지 필요한 정보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연금제도 및 공단의 소식을 받아보세요!

공무원연금공단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유튜브유튜브

유튜브 바로가기

이웃 추가를 하시면 게시글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블로그

블로그 바로가기

친구 맺기를 하시면 새로운 정보를 알람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페이스북

페이스북 바로가기

웹진은 재직공무원에게 필요한 연금과 복지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매월 웹진 뉴스레터를 
받아 보고싶다면 공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이메일 수신에 ‘동의’해주세요. 

웹진웹진

웹진 바로가기

온라인 연금교육 홈페이지(edu.geps.or.kr)를 통해 
연금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연금동행D-연금동행

D-연금동행 바로가기



고객 서비스 헌장

공무원연금공단 서비스 정체성

우리는 “믿음직한 평생동행”의 서비스 정체성을 기반으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행복과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객만족을 최고의 경영가치로 삼아,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하나, 우리는 고객으로부터 무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신속·정확·투명한

연금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고객만족 경영활동 성과를 고객으로부터 평가받고, 고객의 소리를

업무처리 및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고객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단 한건의 고객정보 유출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기관으로 고객과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단이 되겠습니다.

우리공단 임직원은 공무원의 「믿음직한 평생 동행」 기관이 되겠습니다.

01
공무원

02
믿음직한

03
평생

04
동행

“전·현직
공무원과 그 가족”
모두를 의미합니다.

공무원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생애 주기별로

평생 동안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단과 공무원은

“하나”이며 “함께”라는
의미를 실천하겠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단은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 표준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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